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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3일(화) 오전 기자간담회 10:00~10:25, 모집간담회 10:30~12:00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개      요 >
□ 사회자: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오전 <기자간담회 10:00~10:25> 후 <청구•신청인 모집간담회 10:30~12:00>

○ 장    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대 상 자: - 청구•신청인단 참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아래 <모집공고> 또는 #별첨의 청구‧신청인 자격부터 반드시 확인

- 취재기자

○ 진행순서: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2. 자율적 분쟁조정 진행경과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3. 규탄발언               /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청구·신청인 외 공동대표)

4. 전문가 소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5. 취재기자 질의응답      / 참석자 전체

- 장내 정리 및 휴식 -

6. 모집안내 및 청구‧신청 방법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7. 청구‧신청 관련 질의응답 / 경실련 등

○ 주    최: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 문    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766-5623

※ 모집설명회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서면작성 작성안내 등 

청구‧신청 위임사무의 방법·내용·절차는 https://moaform.com/q/smHdAb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별첨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피해자분들과 취재기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고보도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양채열 위원장, 전남대 교수 / 박래수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정호철·박지훈 간사 / 02-3673-2143)

∙ 제목 : [기자간담회 예고보도] 금융사등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금감원 국민검사 및 분쟁조정 청구·신청인단 모집간담회 등

∙ 시행 : 2022. 12. 29(목), (보도자료 6매, #별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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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배경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1)로 인해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사고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청구2)

및 분쟁조정신청3)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모집하여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경실련과 피해자 모임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동안 금융당국과 사고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선과 자율적 분쟁조정을 타진해

왔다. 지난 7월경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

(http://ccej.or.kr/79773)>를 열고, 전 금융업계의 허술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타인에 의해 제출된 엉터리 위‧변조 신분증 사본을 금융기관들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신분증 진위확인’4) 절차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대출사고나 예금인출 등의 모바일뱅킹 

오류사고를 낸 시중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하였다.

8월경 관련법률 개정 건의(http://ccej.or.kr/80708)뿐만 아니라, 9월경 오픈뱅킹을 

비롯한 전자금융실명거래에 필요한 ‘신원의 진위여부 등 본인확인업무’5)를 비롯

한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기준과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방법’6)과 비대면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http://ccej.or.kr/80892).

○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본인확인 방법의 위반과 

확인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https://www.fsc.go.kr/no010101/78643)하면서도, 반면 금융감독원이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락한 모바일뱅킹이나 오픈뱅킹을 이용한 사고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 책임’7)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적법한 시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묵과하고 있다 (https://weekly.khan.kr/C1x2; https://weekly.khan.kr/1L2c).

그간 비대면 신규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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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의 위반이나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 절차의 하자가 있는 줄 잘 알면서도,8) 사고금융기관들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한 채무를 지게 된 사고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커녕 

사기‧강박으로만 뒤집어씌워 소송으로만 계속 내몰기만 했다. 현행법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9) 안에서 이용자의 책임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등의 무과실책임10)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고금융회사등은 

이상거래탐지나 오류정정11)은커녕 예금반환이나 채권소멸12)을 거부한 채 오히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징구하며 압류13) 등을 빌미로 만기전 채무를 

독촉하고, 피해구제14)나 지급정지15) 등을 조건으로 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16)만을 일삼으며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현재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저런 사고금융기관들으로부터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현실 속에서 금융사고의 피해와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 이제는 우리사회가 저런 엉터리 핀테크 실명확인 금융사고와 사고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사고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와 청구‧신청인단의 집단 권리구제를 돕기 위하여 

사고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청구‧신청을 대리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기를 

비롯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사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각종 대출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채부무존재확인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증권)

의 사고피해를 입은 청구‧신청인단의 ▲예금반환, ▲추심이체출금취소, ▲비채변제

반환 등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관련 사고에 대해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민원(분쟁조정)처리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희망하는 피해 당사자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https://moaform.com/q/smHdAb)

및 이메일(finance2@ccej.or.kr)을 통해 청구‧신청을 할 수 있다. 경실련은 많은 

사고피해자들의 참여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희망한다.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4 -

< 청구•신청인단 모집공고 >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예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추심이체출금취소 등 부당이득반환)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

○ 모집기간 2023년 1월 31일까지 (200명 미만 시 모집기간 연장)

○ 대 상 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하여 예금•대출사고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

※ 모집제한:  아래 가.부터 차.까지에 해당될 경우 청구‧신청인 자격이 없습니다.

가.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의 경우

나. 확정판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다. 금융회사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채무피해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라. 사고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바.「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

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 경우

사.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불법 금원인 경우

아. 본인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던 경우

    (※접근매체: 전자식 카드 및 계좌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ID 및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각종 비밀번호)

자. 위 사. 또는 아.의 혐의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

차.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사건 특례)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신용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청구‧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별첨1·2 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구‧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청구•신청

   방법•절차

① 아래 #별첨3의 <작성양식(예시) 및 작성안내>를 다운로드 받아 서면을 작성합니다.

② 작성이 완료된 서면의 내용을 온라인 설문폼(https://moaform.com/q/smHdAb) 입력 및 

한글파일 이메일(finance2@ccej.or.kr) 제출로서 접수받아 위의 청구•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③ 이상이 없으면,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한 전자문서(PDF)로 다시 

이메일을 통해 회신합니다.

④ 200명 이상 청구•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위임사무 #별첨1의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766-5623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하거나 현장발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모집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설문폼(https://moaform.com/q/smHdAb0)및 아래 #별첨 1~4.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첨1.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별첨2. 청구·신청 Q&A

#별첨3. 분쟁조정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

#별첨4. 모집공고

2022년  12월  29일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구‧신청인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5 -

■ 참조조문 등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

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104).

3)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

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

해결방식의 하나입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42).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3호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2008. 8. 22. 전부개정 및 2014. 3. 17. 시행; 경찰청 2014. 

12. 30. 신설 및 2015. 7. 시행; 외교부 2018. 12. 24. 신설 및 2020. 12. 21. 시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합동 2015. 5. 18. 공고, 2015. 

12. 22. 고시, 2016. 5. 26. 공고, 2016. 10. 14. 시행, 2017. 1. 17. 시행, 2018. 12. 18. 종합대책, 2020. 1. 1. 고시, 2020. 6. 24. 종

합대책, 2020. 7. 27. 공고, 2020. 12. 10. 공고, 2021. 2. 3. 종합대책, 2022. 9. 29. 종합대책 등).

5)「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 제1항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제1호에 

따라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금융실명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조 제2항의 본인확인서비

스를 거친 뒤에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를 제공받아 본인확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6)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직접 대

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경우 명의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또는 제출된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본인

확인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 연계정보(「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

준」제12조의2 제1항 제2호)를 처리할 수 있다.

7)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4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

제1호‘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제2호‘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저축성 보험ㆍ공제 금융상품(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제1호)’이나‘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동조 제4항 제2호)’을 해지하는 경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

1호),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

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3호)’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8)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전자금융거래, 오픈뱅킹 실명확인 연계정보처리 동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내지 ▲제2호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위 6)의‘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전제로 한 ▲제3호 본

인확인조치를 통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신규거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타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오픈뱅킹 등의 

금융공동망을 통해 연계정보를 받아 본인확인조치를 하여 신규거래(특히, 비대면 신규 대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는 미등록 이용자로부터 휴

대전화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연계정보처리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 업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용자가 접근매체(법 제2조 제10호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목‘전자서

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다목‘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목‘이용자의 생체정보,’마목‘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

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단, 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

우를 제외), ▲제2호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20201210,17354,20200609)/%EC%A0%9C2%EC%A1%B0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20220712,32791,20220711)/제58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1409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21201,18522,20211130)/제137조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8&q_bbscttSn=1B000012500088530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20210706,17820,20210105)/제23조의2
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6005&sel=1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70204803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4800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2161&fileTy=ATTACH&fileNo=4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v2e2EvDCmAIWOnZwX0Lgz4xp.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6375
https://www.fsc.go.kr/no010101/72546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3458&fileTy=ATTACH&fileNo=4
https://www.fsc.go.kr/no010101/74052
https://www.fsc.go.kr/no010101/74403?srchCtgry=&curPage=4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4467&fileTy=ATTACH&fileNo=4
https://www.fsc.go.kr/no010101/74946?srchCtgry=&curPage=8&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kcc.go.kr/user.do;jsessionid=mDZC2Y2ukaW3osF9T7DBb9RxxEa-iFMKZaE013QC.servlet-aihgcldhome20?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ctx=ALL&searchKey=ALL&searchVal=%EA%B0%9C%EC%9D%B8%EC%A0%95%EB%B3%B4&boardSeq=50579
https://www.fsc.go.kr/no010101/78643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본인확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2022-1,20220222)/제12조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2019-12,20190401)/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서명법시행규칙/(20201210,00056,20201210)/제5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4%9C%EB%AA%85%EC%9D%B8%EC%A6%9D%EC%97%85%EB%AC%B4%20%EC%9A%B4%EC%98%81%EA%B8%B0%EC%A4%80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20220218,32449,20220217)/제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전자서명법시행령/(20201210,31222,20201208)/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본인확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2022-1,20220222)/제1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20180313,15472,20180313)/제2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20201120,31166,20201117)/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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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4호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가목의‘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

위’또는 나목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3항에 따라 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

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서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개인을 상대로 책임부담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동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기업을 제외한 중‧대기업 법인을 상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하고 대리권의 확인(「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제5조) 등에 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동조 제2항 제2호)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

도,“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

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259844 판결 등 참조).

10)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제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

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

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

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시행령 

제9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등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금융회사

등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특별법 제5조 제1항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특별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 피해

구제 신청(특별법 제3조 제1항) 또는 지급정지 요청(동조 제2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

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특별법 제2조

의5 제2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특별법 제4조의2 △제1항 누구든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제1호 손해배

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제2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3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

의 개시, ▲제4호 질권(質權)의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

자는 그 상대방(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14) 특별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

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야 한다.

15) 특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제3항 금융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6) 민법 제744조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금융기관등]에게 그

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금융기관등]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지급자(피해자)가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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